
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
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당사의 채권추
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부서(전화번호02-555-7166) 및 담당
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① ‘기한이익상실예고통지’, ‘매각예정통지서’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
익(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)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 

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
수 있습니다.

 

③ 우편물,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
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,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
한 후 채무상환 요구,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,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
다.

 

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,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
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(가압류신청, 지급명령신청, 강제경매신청 등) 예고통
보를 할 수 있으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
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
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